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21,150,344 45,634,510

일반회계 1,310,691,795 39,320,754

특별회계 210,458,549 6,313,756

공기업특별회계 186,124,016 5,583,72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1,875,940 3,356,278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4,248,076 2,227,442

기타특별회계 24,334,533 730,0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40,737 181,222

수질개선특별회계 965,182 28,955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941,000 28,2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805 144

주택사업특별회계 2,895,982 86,879

농공단지특별회계 351,000 10,53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460 31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024,959 90,74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14,436 3,43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23,346 57,700

도시개발특별회계 1,756,681 52,7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305,945 189,178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 해당 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8,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

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